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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

  의료인이 발행하는 진단서의 병명은 한국표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

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, 진단서의 기재내용에 한 법  근거가 없어 

이를 반시 처벌근거가 없는 등 실효성이 없음.

  이에 진단서의 서식  기재내용에 해 법  근거를 신설하여 기

재내용을 수하도록 하기 함.

  한, 행 「약사법」에는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 을 의사에게 문

의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300만원 이하의 

벌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처방  문의에 한 의사의 성실응

의무에 한 규정이 미흡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명확한 처방 

 조제를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안 한 약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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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

  가. 진단서, 증명서의 서식,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

지부령으로 정함(안 제18조제5항 신설).

  나. 처방 을 발행한 의사 는 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

가 「약사법」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의하는 때에는 응

환자 진료 이거나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

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고, 이를 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

에 처하도록 함(안 제18조의2제4항 신설, 제69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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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 제        호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, 증명서의 서식․기재사

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방 을 발행한 의사 는 치과의사는 처

방 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「약사법」 제23조제2항의 

규정에 따라 문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

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

경우에도 행 가 종료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  1. 「응 의료에 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응 환자를 

진료 이어서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

  2. 환자를 수술 이어서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

  3.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69조  “第18條第3 ․第4 ”을 “제18조제3항․제4항, 제18조의2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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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항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벌칙에 한 용례)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의사가 이 법 시행 후 

최 로 발행한 처방 부터 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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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행 개   정   안

第18條(診斷書등) ① ～ ④ (생  

략)

  <신  설>

第18條의2(處方箋의 작성  교부) 

① ～ ③ (생  략)

  <신  설>

第18條(診斷書등) ① ～ ④ ( 행

과 같음)

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

따른 진단서, 증명서의 서식․

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第18條의2(處方箋의 작성  교부) 

① ～ ③ ( 행과 같음)

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방

을 발행한 의사 는 치과의사

는 처방 에 따라 의약품을 조

제하는 약사가 「약사법」 제23

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의한 

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
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

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

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

행 가 종료된 때에는 즉시 이

에 응하여야 한다.

신․구조문 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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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69條(罰則) 第17條第1 ․第2 , 

第18條第3 ․第4 , 第20條第2

․第3 , 第21條, 第24條, 第25

條第2 , 第30條第1 ․第3 (第

61條第3 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

포함한다)․第6 (許可의 경우

에 한한다), 第31條第1  本文, 

第34條, 第35條第1 , 第41條第3

․第4 , 제46조제2항․제3항․

제4항, 제47조, 第55條第2 의 

規定에 반한  는 第50條

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반한 

  1. 「응 의료에 한 법률」 

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응

환자를 진료 이어서 약사

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

  2. 환자를 수술 이어서 약사의 

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

  3.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

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

는 경우

第69條(罰則) ----------------

제18조제3항․제4항, 제18조의2

제4항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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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 醫療機關의 開設 가 될 

수 없는 에게 雇傭되어 醫療

行爲를 한 는 300萬원 이하의 

罰金에 處한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.


